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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형은 인간인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때로는 불완전한 인간의 오판을 면할수 없다. 오판을 방지하

기위하여 3심제도를채용하고있지만, 특정범죄사건에대하여하급심과상급심의판단이달라지듯이법관이하는

재판에대해오판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는없다. 그리고오판에의하여사형이집행된경우에는그피해를회

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무자비한 결과를 초래한다. 오판의 위험성은 사형폐지를 위한 불충분한 논증으로 설득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특히 오판을 이유로 한 사형폐지론은 현실성과 함께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이

경우사형이외의형벌은별론으로하더라도사형은한번집행되면돌이킬수없는부정의가되고국가자신이죄악

을 범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오판관련연구나사례분석이잘되어있는미국·일본등선진제국의사례를통해형사사법체계내

에서 오판의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 소개한다.

▸Keywords :당위성, 사형폐지, 오판사례, 인권, 형벌.

Abstract

Sometimes, the misjudgement of imperfect human can not be avoided because capital

punishment is decided by a judicial officer, human. Dreiinstanzen system has been adopted to

prevent misjudgement. However the possibility of misjudgement can not be entirely excluded in the

judgement by a judicial officer as the judgement of a lower court and a higher tribunal depend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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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ecific criminal cases. And in case of capital punishment executed by misjudgement, it leads

to a cruelty result which has not ways to recover the damage. There is an opinion that

dangerousness of misjudgement is lacking in persuasiveness because of insufficient demonstration

for the abolition of capital punishment. However, also, there is an opinion that the abolition of

capital punishment in case of misjudgement is persuasive with reality. In this case, even if other

punishments are discussed separately, once capital punishment is executed, it can be irrevocable

unjustice because a nation itself commits a crime. According to this, I would like to find out causes

of misjudgement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rough the cases of advanced countries, such as

United states, Japan, which are rich in studies and case analysis related to misjudgement, and

introduce their efforts to prevent misjudgement in this paper.

▸Keywords : capital punishment, legitimacy, abolition, human rights,

I. 서 론

사형은 인간인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때로는

불완전한인간의오판을면할수없다. 오판을방지하기위하

여 3심제도를채용하고있지만, 특정범죄사건에대하여하급

심과 상급심의 판단이 달라지듯이 법관이 하는 재판에 대해

오판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는없다. 그리고오판에의하

여사형이집행된경우에는그피해를회복할방법이전혀없

는 무자비한 결과를 초래한다. [1]

오판사건을 계기로 사형폐지론이 주장되었다는 것은 주지

의 사실이다. Beccaria는 쟝 카라스(Jean Calas) 사건에서

충격을받아당시형사사법을비판한것으로생각되며, 1764

년 ｢범죄와형벌｣에서고문과잔혹한형벌은폐지하여야한다
고 하면서 사형은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Beccaria는 두 가지 이유에서 사형을 인정하는데 국민이 국

가를 전복하게 하는 경우에 최후수단으로, 그의 죽음이 타인

으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피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진실

한 방어수단일 때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사실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사형폐지론으로 귀결된다고 한

다. 이러한 이론은 오스트리아의 형법개정에 영향을 미쳐 비

록 일시적이지만 사형폐지에 이르게 하였다.[2]

이와같이오판문제는위하력의유무와함께사형존폐논

의의중심적인과제라고할수있다. 오판의위험성은사형폐

지를위한불충분한논증으로설득력을결여하고있다는주장

[3]도있지만, 특히오판을이유로한사형폐지론은현실성과

함께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이 경우 사형 이외의 형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형은 한번 집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부

정의가 되고 국가 자신이 죄악을 범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오판 관련 연구나 사례 분석이 잘 되어 있는 미

국·일본등선진제국의사례를통해형사사법체계내에서오

판의원인이무엇인지자세히알아보고오판을방지하기위한

정부차원의노력들에대해소개하여, 형사사법체계의문제점

들을 파악해보고 형사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

고오판의가능성을줄일수있는방안들을모색하고자한다.

Ⅱ. 한국에서의 오판 사례

법관이재판에서신중을기한다고하여도오판으로판명된

사건은많이존재한다.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의조사에따르

면, 우리나라 전체 법관 중 35%가 한번 이상의 오판의 경험

을 갖고 있다고 한다.[4] 이와 같이 아무리 신중하고 객관적

인판결이라하더라도오판의위험성은늘존재하게된다. 제

3자 입장에서는 확률이 미미할지 모르지만, 당사자에게는

100%의 오판 확률인 것이다.[5]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국

민의식조사에서도 사법제도에서 오판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전체의 93%이고, 특히 시민단체, 국회의원, 언론

인, 교정위원 등의 90% 이상은 사법 판단에 대한 불신을 나

타내고 있다. 그리고 오판 가능성 때문에 사형을 폐지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62.4%로 나타났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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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권위원회는오판에의한사형집행은그생명을회복할수

없고 무고하게 제거된 생명의 가치는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더라도정당화될수없다는의견을제시하고있다.[6]

한편, 2005. 12. 01일 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법원에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으로서 위
원회에서 진실을 규명하여 재심을 권고한 사건은 2010. 07

월 현재 모두 42건이며, 이 중 무죄판결건수는총 18건이다.

대표적으로 ‘민족일보조용수사건’, ‘태영호납북사건ʼ, ʻ납북귀
환어부간첩조작의혹사건ʼ, ʻ차풍길간첩조작의혹사건ʼ, ʻ납북어
부서창덕간첩조작의혹사건ʼ 등에 대해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
하였다.[7]

1. 김시훈 사건

살인죄로기소된사건에서제1심법원은 “피고인작성의자

술서의 각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 및 성립의

진정을부인하고있으므로이를위공소범죄사실의증거로삼

을수없다.”고하여무죄가된사건에대하여, 제2심법원에서

는 “원심 제1차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 자술

서에관하여단지증거로함에부동의하고있을뿐이고원심

제4차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 자술서를 피고

인이자필로작성하고무인하였다는취지로진술하고있어그

진정성립을인정하면서단지고문과강요에의해서수사관이

부르는 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하여 그 임의성을 부인하는 취

지인바, 동 자술서가 고문이나 강요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라

고보이지아니하고달리피고인의변소외에위자술서의임

의성을 배척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하면서 “위 자술서

는 그 진정 성립과 임의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

한 진정하다고 인정”하여 살인죄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

한사건이다. 피고인은대법원에상고하였고사건이대법원에

계속되고있던중에진범들이검거되었고대법원이무죄를선

고한이른바김시훈사건[8] 등상당수사건이객관적으로오

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 이중간첩 사건

1955년 북파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북한군에 체포된

뒤 1년 7개월가량 대남간첩교육을 받고 다시 남파된 심문규

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자수하였으나 불법 구금되어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위장 자수한 혐의로 국방경비법위반으로 사형

을 선고받았다. 유족들은 2006. 4월 비로소 심씨가 사망한

사실을 알았고,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육군첩보부대(HID)

가 사건을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2009. 8. 18

일 재심권고 결정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9]

에 대하여 “재심대상사건 기록이 보존기간 만료로 이미 폐기

되었다고하더라도가능한노력을다하여그기록을복구하여

야하며, 부득이기록의완전한복구가불가능한경우에는판

결서등수집한잔존자료에의하여알수있는원판결의증거

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사건을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

다.”고 하면서 “재심대상사건의 재판기록이 이미 폐기되어 존

재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 수집할 수 있는 최량의 증거인 수

사기록 일부, 재심대상사건의 판결서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

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소사실을판단하여야하는데, 당시수사서류에서보이는의

문점과 법원의 증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공소사실에대하여합리적인의심을배제할정도로충

분한증명력을갖춘것으로보기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인

정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무죄를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무죄가 확

정되었다.

3. 한강인도교 폭파 사건

6․25전쟁당시1950. 6. 28일2:30분국군이한강인도교
를폭파하여 민간인 800여 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당시 공병

감최창식대령은한강으로이동하여대기하고있던폭파조에

명령하여 한강인도교와 3개의 철교를 폭파하고, 오전 4시쯤

광진교도 폭파하였다. 당시 신성모 국방부장관의 명에 의해

설치된군법회의에 “6. 28일오전 2시경아군전전선이후퇴

하게 되자 용산 육군본부에서 총참모장으로부터 교량 폭파에

대한전화명령을수함을계기로하여적정도확실히파악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도교하는 아군 부대로 인한 고려를 전연 도

외시하고 동일 오전 2:30분경 ‧‧‧‧‧‧ 인도교를 폭파하여 막대한
차량과 兵員은 교량 절단 간격으로 추락하고 ‧‧‧‧‧‧ 일대 혼란을
야기하였음 ‧‧‧‧‧‧ 설령 교량 절단 명령이 유하였다 하더라도 적
정을 확인하고 아군부대가 완전히 渡橋한 연후에 절단공사를

실시함은기술참모인공병감의책무이며 ‧‧‧‧‧‧”는이유로국방경
비법제27조적전비행죄로회부되었다. 1950. 9. 15일유죄

판결을받아같은해 9. 21일 14:00시부산교외에서총살형

이 집행되었다. 당시 군법회의 제도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재

심이 불가능하였다. 4․19혁명 후 군법이 재심제로 개정되자
부인은 1961. 9월에 재심청구서를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에

제출하였다.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는 판결심의회의 의견과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하고 1964. 10. 23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절대적인 구속력이 있는 상관의 작전명령에 의해

한강교를폭파한것이고, 피고인은이에복종할뿐달리폭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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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인정되므로 조급한 폭파에서 초

래된 한강 북방의 우리 인원과 장비의 손실은 피고인의 책임

이라 할수 없고,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인정된다.”

고하여군법회의법제370조(당시는피고사건이범죄로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한다)를적용하여피고인에게무죄를선고하였다.

4. 조봉암 사건

이사건은수사단계에서의사실관계조작을바탕으로법원

이불충분한증거를중시하고관계자의진술번복을무시하면

서철저한사실조사없이사형판결을내린전형적인오판사례

라할수있다.[10] 또한제1심에서징역 5년이선고된사건

에 대하여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으로

형량이 바뀐 것은 이승만 정권이 정적을 사법적으로 살인한

것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이 사건은 과실 또는 미필적

고의에의한오판이아니라확정적고의에의한살인이었다고

한다.[11]

당시 서울시경찰국은 남파공작원들을 대상으로 진보당의

정강정책, 특히평화통일론노선의이적성에대해내사를벌였

고, 1958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동년 1. 13일 조봉암 등

진보당간부들을국가변란혐의로체포하였고, 한편육군특무

대는 같은 해 2. 8일 HID 공작요원으로남북교역을하던 양

이섭을 연행하여 여관 등에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북한의 지

령및자금을조봉암에게전달하였다는혐의에대해조사하였

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의하면 조봉암은 1952. 8. 5일 제2대

대통령선거에서 80여만 표, 1956. 5. 15일 제3대 대통령선

거에서 216여만 표라는 지지를 얻었고, 1956. 11. 10일 진

보당이 창당되면서 조봉암이 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 조봉암

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음에도 특무대는 양이섭으로부터

자백을받아양이섭과조봉암을간첩죄로검찰에송치하였다.

검찰은조봉암등진보당간부들에대하여국가변란(국가보안

법 제1조) 혐의로 1958. 2. 8일과 2. 1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소하였고, 양이섭과 조봉암에 대해서 간첩죄(형법 제98조)

로 같은 해 4. 3일과 4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기소하였다.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다음

1958. 7. 2일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들의 국가변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조봉암과 양이섭의 간첩 혐의에 대

해서는 간첩죄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제3조를 적용하여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하였으며,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958.

10. 25일 위두사건에대하여모두유죄를인정하여조봉암

과 양이섭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이어 대법원은 1959년 2

월 27일조봉암의간첩및국가변란혐의, 양이섭의간첩혐의

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사형을 확정하였다. 조봉암은

재심을 청구하였고, 대법원은 1959. 7. 30일 이를 기각하였

으며, 이승만 정부는 재심결정을 하기 전날 양이섭과 재심청

구를 기각한 다음날 조봉암에 대하여 사형을 각 집행하였다.

이사건에대하여진실화해위원회는 2007. 9. 27일이사

건에 대해 “육군 특무대는 양이섭을 1958. 2. 8일부터 구속

영장이집행된동년 3. 8일까지 1개월여 외부와의연락이일

체두절된채여관에서불법감금한상태에서조사를하였고,

조봉암과양이섭은그혐의내용이국방경비법이아니라형법

제98조 및국가보안법위반이었으므로특무대는이들에대한

수사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무대 수사관이 조봉암과 양

이섭에대해수사를행하였다. 위와 같은불법행위는당시형

법제124조타인의권리행사방해죄(현행직권남용죄)를구성

하며,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가 정한 재심사유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재심판결에서국가변란혐의에대해서는 “‘국헌을

위배하여’라 함은 대한민국헌법에 위반하는 것을, ‘정부를 참

칭한다’고 함은 합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정부를 조

직하여 진정한 정부인 것처럼 사칭하는 것을, ‘국가를 변란한

다’고 함은 정부를 전복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각

의미하고, ‘결사또는집단’이라함은공동의목적을가진 2인

이상 특정 다수인의 임의적인 계속적 또는 일시적 결합체를

말한다. ‧‧‧‧‧‧ 그구성된결사나집단의공동목적으로서정부를
참칭하거나그에부수하여국가를변란할목적, 즉주관적요

건을갖추어야하고, 그와같은목적을가지고있는지여부는

그 결사나 집단의 강령이나 규약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보

통이나, 외부적으로표방한목적이무엇인가에구애되지않고

그 결사 또는 집단이 실제로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의

하여판단되어야하며, 어느구성원한사람의내심의의도를

가지고그결사또는집단의공동목적이라고단정해서는아니

된다.”고 한 다음 “피고인이 평화통일의 실현 등을 강령․정책
으로 하여 결성한 ‘진보당’은 그 경제정책이 사회적 민주주의

의 방식에 의하여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부작용이나 모순점을

완화․수정하려고 하였을 뿐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체제의 골
간을 전면 부인하는 취지가 아니고, 정치형태 역시 주권재민

과대의제도, 국민의자유와권리의보장등을목표로하였을

뿐자유민주주의를부정하는내용이아니어서그결성목적이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진보당의 통일

정책인 평화통일론이 북한의 위장평화통일론에 부수하는 것

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아무런 증거도 없

어 그 결성이 북한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이루

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국가보안법(195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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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500호로폐지제정되기전의것) 제1조, 제3조에정한

‘불법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간첩죄에 대해서도 “형법 제98조 제1항에서 간첩이라 함

은적국에제보하기위하여은밀한방법으로우리나라의군사

상은물론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등기밀에속한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수집하는 것을 말하고, 간첩행위는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수집한 때에 기수

가 되므로 간첩이 이미 탐지·수집하여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타인에게보고·누설하는행위는간첩의사후행위로서위조항

에 의하여 처단의 대상이 되는 간첩행위 자체라고 할 수 없

다.”고하면서 “피고인에대한간첩의공소사실은합리적인의

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만한증거가없을뿐만아니라, 진보당의중앙위원장인피

고인이이미지득하고있던관련문건등을보고·누설한행위

에 불과하여 그 사실 자체로서 형법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간첩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판결[12]을 하였다.

5. 인혁당 사건

이 사건은 당시 사회가 전시가 아닌 평시상황에서 과도한

사형대상 범죄의 규정, 오판과 사형남용으로 인해 무고한 생

명이 희생된 대표적 오판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72. 10. 17일 유신이 선포된 이후 유신반대투쟁이 전

국으로 확산되었다. 중앙정보부는 투쟁을 주도하던 전국민주

청년학생연맹의 배후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하였고, 1974.

4. 8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3명이 구속되었다.

1964. 8. 14일중앙정보부는 ‘인민혁명당은대한민국을전복

하라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움직이는 반국가단체로 각계각층

의 인사들을 포섭, 당 조직을 확장하려다가 발각되어 체포된

것’으로 발표하였다. 사건 직후 한국인권옹호협회가 무료변호

를 맡았고 피고인에게 가해진 고문 내용을 폭로하였으며,

1965. 1. 20일 선고공판에서 반공법 위반으로 도예종과 양

춘우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나머지 1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

고, 같은해 5월 29일열린항소심선고공판에서는원심을파

기하고,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여 도예종과 양춘우

외에도 박현채를 비롯한 6명에게 징역 1년, 나머지 사람들에

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비상보통군법

회의 제1심판부는 이 중 여정남에 대하여 대통령긴급조치 위

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내란 선동, 반공법 위

반, 뇌물공여죄를 적용하여 무기징역을 선고(74비보군형항

제14호, 제17호, 제18호)하였고, 비상보통군법회의제2심판

부는 도예종․김용원․이수병․하재완․서도원․송상진․우홍선 등에

대하여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

모, 반공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무기징역을 선고(74비보군형

항제15호, 제16호)하였다. 피고인들은이후1974. 7. 11일

과 7. 13일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모두 사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각 재심대상사건이 병합되어 1974. 9. 7일 비상

고등군법회의74비고군형항제14호, 제15호, 제16호판결로

피고인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인 ① 헌법위반 ② 법

률위반내지법리오해(군법회의법위배, 저항권에의한행위,

국가보안법 제1조의 반국가단체에 대한 법리오해, 국가보안

법 제1조의 목적과 내란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반공법의 법

리오해, 압수 및 몰수가 불법하다는 점) ③ 비공개재판의 위

법성 ④ 공판심리절차상 위법 ⑤ 증거조사 절차의 위법(군법

회의법상증인신문의위반, 제1심의증거채부위법, 제1심증

거조사 방식의 법률 위배, 제1심의 심리절차 법률 위배) ⑥ 

채증법칙 위배 ⑦ 이유불비의 위법 ⑧ 심리미진, 석방권불행

사, 공판중심주의 및 자유심증주의 위배의 위법 ⑨ 양형부당

⑩ 변호인 접견권 및 교통권의 금지 등에 대하여 전부 이유

없음으로상고를모두기각[13]하여각재심대상판결이그대

로 확정되었다.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 자료에 의하면 제2

심인 비상고등군법회의 판결문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다만, 당시 위협을 무릅쓰고 군법회의에 나와 변론에 참여했

던 변호인들의 기억에 의하면, 공소장과 판결문은 날짜만 다

르고 나머지 내용은 모두 같으며 판결문도 1심에서 3심까지

변동이 없다고 한다(비상보통군법회의 판결문). 사형선고를

받은 8명에 대해서는 1975. 4. 8일 국방부장관의 사형집행

명령과 비상고등군법회의 검찰부 검찰관의 형 집행지휘에 의

하여확정판결이내려진지불과 18시간만인 4. 9일전격적으

로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동안 이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

하여 중앙정보부와 반공이데올로기를 활용하여 정치적 반대

세력들의민주화요구를억압하고인권을침해한사례로거론

되어 왔었으나, 2002. 9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을고문에의해조작된것으로발표하였고, 같은해 12월

인혁당재건위사건 유족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

하였다. 또한 ｢국가정보원과거사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
｣는 이 사건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재조사를 실시하여

2005. 12월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진실위원회는 박정희 정

권이 민정이양 직후와 유신체제 출범 직후 대학생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하면서 다양한 반독재민주화운동 가운데 가장 치

열하거나진보적인입장을표명한경우에북한과직접연결되

거나조총련등국외공산계열의배후조종을받는반국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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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몰고 간 대형공안사건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학생시위로

인한 정권의 위기상황 속에서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상태

에서대통령과중앙정보부장에의해사건의실체가매우과장

되었고짜맞추기수사로이단체를무리하게반국가단체로만

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과정이나 핵

심인물들의 소재를 찾기 위해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자행되었

다고 하였다.

그후 2005. 12월재심이시작되었고. 2007. 1. 23일서

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판결에서 이 사건에 연루되

어 사형이 집행된 여정남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

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우홍선, 송상진, 서도원, 하

재완, 이수병, 김용원, 도예종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예비음모, 반공법위반, 피고인 여정남에 대한 국가보안법위

반, 내란예비음모 및 반공법위반의 점 중 반독재구국선언문

제장 반포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반공법 위반의 점은

각무죄그리고공소사실중피고인들에대한대통령긴급조치

위반의 점은 각 면소로 판결하였다. 법원은 ①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증거들에대하여 “그진술내용의신빙성이나임의성을담

보할구체적이고외부적인정황이있는등특히신빙할수있

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의성이없는상태에서이루어진것으로보여모두증거능력

이없다”고하였고, ② 공판조서에대하여 “피고인이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믿기어렵다.”는이유에서무죄를선고하였다. 이판결

로적법하지않은수사와재판에희생되었던피고인들이늦게

나마 명예를 회복하였으며 사법부도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게

되었다.

Ⅲ. 외국에서의 오판 사례

1. 미 국

1984. 1. 24일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침입자에 의해 잠을

자던한여성이성폭행을당하고천장에목이매달린채로발

견되었다. 지능이 조금 낮았던 데이비드 바스케즈(David

Vasquez)는 경찰의 신문에 범행을 자백하였고 2급 살인과

절도에 대한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rg, 재판에서 검찰 측은

Vasquez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서성이는 것을

목격했다는 두 목격자의 증언과 피고인은 알리바이가 없으며

사건현장에서찾은음모(陰毛)가 Vasquez 것과 일치한다는

모발 분석 결과를 증거로 제시하였다. 변호인 측은 미란다원

칙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백이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며

자백에 대한 증거제출금지를 요청하였지만 거절당하였고, 결

국 Vasquez는 유죄가 인정되어 35년형을 선고받았다.

Vasquez는 복역중에도자신의무죄를주장하였고변호사의

도움을받아세곳의DNA분석실에음모증거에대한재분석

을의뢰한결과그음모는 Vasquez의것이라고보기어렵다

는분석결과가나왔다. 그리고다른강간및살인사건의증

거물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Vasquez사건에서 수집된 음모

가 Timothy Spencer의 것과일치한것으로밝혀졌다. 또한

Vasquez의 자백은그가 범죄에 대해꿈을꾸었던내용을진

술한것이범죄를자백한것으로탈바꿈되었던것으로밝혀졌

다. 결과적으로 Vasquez는 5년 복역 후 1989. 1월에 자유

의 몸이 되면서 미국에서 잘못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DNA

분석[14]을 통해 무죄가입증되어 풀려나게된 첫번째사례

가 되었다. DNA분석을 통해 무죄를 입증 받은 사례는 268

건에 이르며 2010년 동안에만 29건에 이른다. 매년 진행되

는 미국 형사재판의 수와 비교해 보면 이 수치는 매우 적은

것처럼느껴질수도있지만, 이러한오판사례들은미국형사

사법체계자체에대한국민들의신뢰를떨어뜨리는결과를초

래하였다. 결국 2003년 Illinois주 라이언(George H.

Ryan) 주지사는 Illinois주의 모든사형수들에대해감형조

치를 하였고, 사형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형사사건에 대

한 사법부의 심리와 사형 집행을 중지시켰다.[15]

미국에서잘못된유죄판결을받은사례들중 25%는자신

에게불리한발언, 자백또는유죄협상(Plea-bargaining)이

이루어진경우였는데경찰조사과정에서허위자백을하게되

는 요인으로는 협박, 강압, 취중 상태, 정신장애, 법에 대한

무지, 높은 형량에 대한 위협, 폭력에 대한 두려움 등이었다

(Innocence Project, Understand the Causes, d, n.d.).

청소년의 경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성

인에비해순응적이어서죄를인정하면집에보내주겠다는경

찰관의 말을 믿고 자신이 범인임을 인정한 사례들이 많았다.

자백증거는피고에게는아주불리한증거로알려져있는데다

른증거가없이자백증거만으로도유죄판결비율이높아지기

때문이다.[16] Kassin과 Sukel의 연구에서 피고인의 자백

은강압에의한것이었고판사가자백증거를증거로서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으며 모의배심원들(대학생)도 자백증거가

피고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백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조건보다

유죄판결비율이 25%정도더높았다. 이러한결과는자백증

거가 법정에서 제시되면 허위자백 여부에 관계없이, 또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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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유무죄를판단하는데사용할수없는증거임에도불구

하고사실판단자들은무의식적으로유무죄판단을하는데중

요한증거로사용한다는것이다. 지금까지의연구결과를보면

자백은 하였지만 유죄를 인정(plea-bargain)하지 않은 피고

에 대한 배심원의 유죄 판결율은 실험에 따라 73% 에서

81%로 자백 증거 자체가 피고인에게는 얼마나 불리한 증거

인지 보여준다.

2. 일 본

일본에서는 1949년 여객열차 전복사고에서 예단에 의한

수사와 증거조사 없이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를 선고한 송천

(松川)사건 판결[17]과 팔장도(八丈島) 사건이 있다. 1946

년八丈島三根村에서 66세노인이자택에죽어있는것이발

견되어피해자 집에출입하고 있던 K와 그친구중에서 정신

박약인 Y두사람이체포되었다. 두사람은고문과유도에의

해허위자백을하게되었고, 고문 사실은경찰관도인정할수

없는 정도로 증거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과 항소심은

이 사실을 무시하고 두 사람에 대해 유죄판결을 한 사건으로

최고재판소에서 무죄[18]가 된 경우이다.

이외에도팔해(八海)사건[19], 인보(仁保)사건[20], 삼응

(三應)사건[21] 등은하급심에서사형을선고받은후무죄가

된 경우이다. 특히 삼응사건은 1949. 7. 15일 21:23분경,

국철삼. 전차구차고의무인전차가폭주탈선하여 5명의사망

자가 나왔다. 10일 전에는 하산국철총재가 수수께끼의 죽음

을 맞고, 1개월 뒤에 松川事件이 발생하였다. 수사는 처음부

터 예측을 기초로 국철노조와 일본 공산당관계자에게 방향이

맞추어졌고, 7. 17일부터 검거가 시작되고, 9명의 공산당원

과竹內景助가기소되었다. 자백이강요되어최종적으로竹內

景助만단독범행이라는자백을받아들여유죄가되었다. 동경

고등재판소는 사실심리 없이 竹內景助의 무기징역을 사형으

로 변경하였고, 최고재판소도 변론을 열지 않고 8:7로 상고

를 기각하여 문제가 되었는데 1956(소화 31년). 2. 3일 竹

內景助가 재심을 청구하고 전국적으로 재심에 대한 조명요청

운동이 확대되어 갔지만 竹內景助는 뇌진탕 때문에 감옥에서

사망하였다.

이러한 오판사건이 속출하면서 일본에서도 사형폐지 논의

가 활발하여졌다.

3. 기 타

대부분의 오판 사례들은 미국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세계

적으로 오판이 밝혀진 곳은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

드, 중국, 일본 등이다.[22]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는 2,500

개의 재판 중 한건 또는 430개의 재판 마다 한 건이 오판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23] 예컨대 1949. 11. 7일 Timoth

John Evans의 부인과 자녀들의 살해사건에 남편 Evans가

체포되어 살인 누명을 쓰고 사형의 집행된 이후에 진범이 검

거되어생명을회복할수없었던 Timoth John Evans 사건,

Rosenberg 부부사건, 1952년 크레익․벤트리(R. V. Craig․
Bentley) 사건 등이 있다.

영국의 사형폐지운동에 공헌한 캘버트(Roy Calvert)는

“우리 영국인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세계 어떤 나라와 비

교해도 뛰어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

리재판소에서오판이절대로일어나지않는다고주장하는것

은온당하지않다.”고하였다. 인간인법관이행하는판결에서

오판이일어나지않는다고장담하기는어렵다. 또한억울하게

집행되어버린 사안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24]

Ⅳ. 결어 : 제언

세계적으로오판사례가늘어나면서오판의원인을규명하

려는 노력과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1992년

설립된 ｢Innocence Project｣는 Yeshiva대학 Cardozo 로
스쿨의 Barry Scheck과 Peter Neufeld에 의해 설립되었

다. 지금까지 오판 관련연구나사례분석이잘 되어있는미

국의사례분석을통해미국형사사법체계내에서오판의원

인이 무엇인지 자세히 말해주고 있다.

사형제도는사회구성원에대한가장강력한형벌로서인간

과그 역사를함께 하여왔다. 그러나이제그역사를 마감할

때가 되었다. 사형제도의 범죄억지 효과를 비롯한 공리적 목

적이 명확하게 검증 가능한 부분이 아님이 밝혀지고 있는 것

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본인 생명권을 박탈

하는 사형제도는 다른 형벌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형집행을통하여범죄를예방할수있다는범죄억지력을

이유로 사형을 정당화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사형집행에

따른무해화측면에서의효과로사형의존재가능성을인정한

다고하더라도이는무기형으로그목적이달성될수있기때

문에사형을정당화하는이유가될수없다. 사형제도의범죄

억지 효과 유무는 본래 사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험적·실증

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일이다. 즉 사형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위하력다시말하면일반예방효과를거둘수있다는실증적인

자료도 없으며, 효과 면에서도 무기징역형과 비교하여 볼 때

큰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다. 오히려 사형이 인간의 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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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수화시켜 잔인한 범죄를 유발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위하력

이 없는 사형을 존치하기 보다는 범죄정책과 치료적·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정책 등을 활용하는 것이 더 절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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